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업자 요구 미이행 사실 공시 

 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신탁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 변경 또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감시대상 

집합투자업자명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명 
마이다스 퇴직연금 배당 40 증권 자투자신탁 1호(채

권혼합) 

집합투자업자 운용지시,  

행위의 법령등 위반내용 

신탁계약서 제18조 제2호, 채권형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 자산총

액의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2026-05-27 기준, 59.79% 편입) 

신탁업자 

조치사항 

철회요구사항  

변경요구사항  

시정요구사항 자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채권형 모투자신탁 취득 요구 

요구일자 및 

이행일자 

신탁업자 

요구일자 
2026년 05월 28일 

집합투자업자 

이행일자 
 

그 밖의 사항  

2026년 06월 04일 

신탁업자 하나은행 수탁영업부장 (인) 

담당자  :  과장   박기준   TEL(02-2002-2207) 


